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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서 부  방 법 원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5가단229061  공 분할

원       고 A

소송 리인 변 사 상욱

소송복 리인 변 사 이동훈

피       고 1. B

2. C

3. D

변  종 결 2015. 11. 25.

 결  고 2015. 12. 9.

주       문

1. 울 용산구 ○○아 트 *동 *** 를 경매에 부쳐 그 에  경매 용  공 한 

나 지 액  원고, 피고 B, C에게 각 2/11, 피고 D에게 5/11   분 한다.

2. 소송 용  각자 부담한다.  

청 구 취 

주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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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 유

1. 인정사실 

  가. 울 용산구 △△동 ○○아 트 *동 *** ( 지권등  없이 구분등 만 어 있

다, 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는 원래 피고들  모 甲이 소 하다가 1996. 11. 

3. 사망하여, 그  우자인 乙, 자 들인 D, 丙, C, B이 3 : 2 : 2 : 2 : 2   

공동  상속하 다.

  나. 乙이 2013. 12. 10.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 자신  3/11 지분  증여하고 

같  달 11일 지분이 등 를 마침 써, 피고 D  이 사건 부동산  5/11 지분  

보 하게 었다.

  다. 丙  2013. 5. 20.경 丁 부  돈  차용하면  丁에게 이 사건 부동산  자

신  2/11 지분에 하여 채권 고액 3,750만원  근 당권 등 를 마쳤고, 근 당

권자 丁  신청에 라 2013. 11. 20. 울 부지 법원 2013타경23095  임 경매

차가 개시 었다.  임 경매 차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 丙  2/11 지분  

매 하여 2015. 2. 2.  납함 써, 이 사건 부동산  2/11 지분  보 하게 

었다.

  라. 원고 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 분할 법에 하여 가 립 지 아

니하여, 원고는 이 사건 공 분할 청구  소를 하 다.

  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4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 

2. 판단  

  가. 공 분할청구권  생  

    원고  피고들 사이에 분할 법에 한 가 립 지 아니하 고 공 분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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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 , 원고는 민법 268조, 269조에 라 그 

공 지분권에 하여 피고들  상  이 사건 부동산  공 분할  청구할 권리가 

있다.

  나. 공 불분할  법  

    재 에 한 공 분할  각 공 자  지분에 른 합리 인 분할  할  있는 

한 분할  하는 것이 원 이나,  분할할  없거나 분할  인하여 히 

그 가액이 감손  염 가 있는 에는 분할에 할 것이고, 분할에 있어 ‘

 분할할  없다'는 요건  이를 리  엄격하게 해 할 것  아니고, 공  

질, 나 면 , 이용상황, 분할 후  사용가  등에 추어 보아 분할  하는 

것이 곤란하거나 부 당한 경우도 포함한다( 법원 2002. 4. 12. 고 2002다4580 

결). 

    갑 1 내지 4 증  재  상에 하면, 이 사건 아 트는 부분  면

이 59.5㎡이고,  2개, 주 , 거실, 욕실,  각 1개  구  주거용 아 트 1

, 여러 가구가 그  부분  구분하여 개별  거주할  있는 구조가 아

닌 사실  인 할  있 므 , 그 질, 분할 후  사용가  등에 추어 분할 하

는 것이 부 당하고  분할  하게 면 히 그 가액이 감손  염 가 있는 

경우에 해당하여,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 분할 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인 

공  분할 법이라고 단 다.

3. 결론

  라  이 사건 부동산  경매에 부쳐 그 에  경매 용  공 한 나 지 액

 원고  피고들  각 공 지분  분 할 것  명하  하여, 주 과 같이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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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

사 이상


